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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를 규범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

선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상 관련된 이론들을 규명하고, 선진 외국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개별화교육계획과 재정지

원의 연계성 부족, 관련서비스 재정지원 부족, 장애영아 교육 및 개별가족서비스 지원 재정

부족, 위험 영유아 재정지원의 부족, 장애영유아 보육재정 지원 단가의 부족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장애유아(3～5세) 교육․보육재정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지

원하며,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은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로 확대하고, 장

애영아(0～2세) 교육재정 및 개별가족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고, 장애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에게도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영유아 보육경비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교육재정, 장애영유아보육재정

Ⅰ. 머리말

영유아기는 인간의 사고․행위․정서적 안정의 토대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고

(Scrivner, & Barbara, 2002 : 3), 조그마한 긍정적 변화도 장기적인 혜택을 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다(Fraser, 1996 : 8).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영유아는 발달에 적절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후에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평생 동안 복지재정의 지출이나 인력 상실 등 더 많은 부담을 갖게 한

다.

장애영유아들은 모두 적절한 교육․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영유아

들과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1998

: 19). 이를 위하여 국가사회는 장애영유아들의 특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1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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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재정은 유치원 교육비, 보육재정은 보육시설의 보육재

정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⑥항에는 모든 교육재정지원정책을 법률로 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

원정책과 보육재정지원정책이 법제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영유아들의 교육권 및 보육권을 보장하고, 능력에 적절한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안정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

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정책을 반영하면서 그들의 교육․보육경비에 중대한 영항

을 미친다(Vermont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 7). 따라서 장애영유아 교

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모든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에 관련된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

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에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영유아들에게 무상의 공교육을 확대하

고, 장애영유아 보육제도를 개선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될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은 재정의 적정성․균등성․투입방향 등에서 적절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의거하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 전반

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의 상태가 ‘문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방향’이 추구할 규범

적․이상적 상태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였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는 선진 외국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에 관련

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

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정책이 법제화된 재정지원제도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영유아 교육․보

육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지향할 규범적 기준이 될 장애영유아 교육․보

육원리 및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원리를 규명한다.

1.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개념

장애영유아의 교육프로그램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며(유아교육법 제2조①항), 보육프

로그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①항).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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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장애영유아는 0세에서 취학 전 유아로 정의한다. 영아는 0～2세, 유아는

3～6세 미만의 취학 전 유아를 의미한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유아’는 신체적․정신적․지

적 장애를 가진 자(유아교육법 제15조①항)로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영유아의 개

념 정의에서 장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

를 사용한다[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0f 2004)

Part C]. 영유아 발달지체의 측정은 주에 따라 다르나, 5개 발달영역 즉, 인지발달, 신체

발달, 의사소통발달, 사회 혹은 정서적 발달, 적응발달 중 1개 영역 이상에서 표준편차

-2, 2개 발달영역 이상에서 표준편차 -1.5를 적용하기도 한다(Shackelford, 2002 : 3～6).

장애영유아에서 ‘장애’의 개념은 발달지체나 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의 목적이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과 함께 장

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개념을 발달지체를 가진 영유아 및 발달지체

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로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요구되는 자로 정의한다

(Danaher, 2001 : 17). 장애영유아 모두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는 규범적으로 신체발달․인지발달․의사소통발

달․사회정서발달․적응발달에서 1개 영역 이상에 발달지체를 가졌거나, 발달지체의 위

험을 가지면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은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의미한다

(Susman-Stillman, & Schirvay, 2000 : 44). 특수교육은 장애영유아의 특이한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수업이며(언어치료서비스, 여행훈련, 직업교육 포함),

특수하게 설계된 수업은 장애영유아의 요구에 적절한 수업의 내용․방법․전달을 포함

한다. 관련서비스는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발달․

정정․기타 지원 서비스 및 수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언어치료, 청각서비스, 심리서

비스, 신체치료, 레크리에이션, 장애영유아 확인과 사정, 상담서비스, 오리엔테이션과 이

동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다(Ohio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 26). 보육시

설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에서 장애영유아의 개념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라는 개

념과는 달리,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유아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장애가 야

기된 자, 발달지체를 경험하는 자, 발달지체를 가질 확률이 높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조

건을 진단받은 자, 조기중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구체적 발달지체의 위험에 있는

영유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

육과 관련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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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원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제도를 지원하기 위하

여 형성된다. 따라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의 지침이 될 주요 원리들을 규명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은 장애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불균등

을 조기에 방지하며, 장애영유아 자신․가족․국가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며,

부모의 취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Myers, 1991 : 8).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보육기회균등 : 장애영유아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영유아와 같이 행복하게 성장하여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Yudof, et. al., 2002 : 770).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기회균등은 헌법 제31조①항의 교

육기회균등 이념의 구현이며, 불리한 만큼 차별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 수직적 기회

균등과 장애영유아들 간에 균등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 수평적 기회균등의 실현이

다.

둘째, 개별화교육계획 :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제

공을 묘사한 진술된 계획이다(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1998 : 19). 그리고 장

애영유아 개인의 특수요구에 근거하여 개발되며,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은 개별 장애영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포함한다.

셋째,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보육 :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보육은 모든 장애영유아

가 무상으로 공공재정에 의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Ohio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 23). 무상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는

부모에게 경비부담이 없고, 공공의 감독 하에 공공경비로 제공되며(Scrivner, & Wolfe,

2002 : 1), 개별화교육계획에 정의된 대로 장애영유아의 특수한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통합교육․보육 : 통합교육․보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영유아집단에서 장애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것을 말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6항). 장애영유아는 일반 교육․보육프로그램에 통합될 권리

를 갖고 있다. 장애영유아의 통합은 서비스가 보호에서 교육 및 인간개발로 전환을 의

미한다(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997 : 14).

통합은 0～2세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가정과 같은 상황에 조치되고, 개별 가족의 요구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일과를 가지며, 가족의 참여가 많으며, 보호나 수업을 위한 전문

가의 도움을 제공한다. 3～5세는 주로 정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조치된다.

다섯째, 최소제한적환경조치 : 장애영유아는 특수한 상황을 제공하기보다 특수한 수업

을 요구한다(Noonan, & McCormick, 1993 : 16).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은 특수요구

를 충족시키면서 최대한 장애를 갖지 않은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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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장소는 가능한 한 가정에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어 비학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조기중재 : 조기중재는 영유아의 생활에서 발달문제나 발달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것을 확인하고,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로 발달지체나 발달지체의 위험이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조기중재는 0～2세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후에 더 강력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영유아에게 예방적 수단으로 경비투자는 추후 요구되는 더 비싼 프로그램

및 치료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 10). 모든 0～2세 장애영

아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Connecticut University,

Health Center, 1996 : 4).

3.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의 원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는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적절하면서 널리 이용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Myers, 1993 : 3). 재정은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제

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장애영유

아 교육․보육재정의 적절성의 준거는 재정의 적정성, 균등성, 효율성, 책무성이다

(Hadderman, 2001 : 23). 재정의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의미하며,

제도 상 보장된 ‘무상의 공교육제도’로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정의

적정성, 균등성, 효율성, 책무성에 초점을 둔다.

1) 재정의 적정성

재정의 적정성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자원수준을 지칭

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적정성은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가 성취해야

하는 목적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Hansen, 2001 :

12).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적정한 교육․보육재정지원체제의 세 가지 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목적을 명료화 하고, 둘째, 개별 교육․보육 목적을 성

취하는 데 요구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확인하며, 셋째,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의 적정성은 개념적으로 재정분배의 단위를 개별 장애영유아로 한다. 그리고 개

별 장애영유아의 ‘적정한 성취’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고, 다양한 산출영역에서 성취의

상세화를 요구한다(Yudof, et. al., 2002 : 773). 재정의 적정성은 재정의 균등성을 보상하

고, 효율성․책무성․안정성에 의하여 지원된다. 재정의 적정성 확보 없이 다른 원리들

만으로 합리적인 재정을 보장할 수 없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적정성은 장애

영유아 개인별로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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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재정의 균등성

재정의 균등성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분배에서 확보되어야 할 가치이다. 균

등성에는 수평적 균등성과 수직적 균등성이 있다.

수직적 균등성은 다른 상황에 있는 영유아들은 다르게 처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재정의 투입을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산출의 균등에 연계하여 규명한다. 개별 장

애영유아들의 균등한 산출에 필요한 자원의 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수직적 균등성은

주로 일반영유아와 장애영유아 간의 차이를 고려한다(Yudof, et. al., 2002 : 773). 수평적

균등성은 균등한 상황에 있는 영유아들은 균등하게 처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영

유아 집단 내에서 균등성을 확보하는 데 합리적인 준거가 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균등성은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경비지출의 균등이 아니

라 교육․보육 산출에서 균등에 초점이 주어진다. 장애영유아들은 요구, 배경, 교육적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등한 재정의 투입보다 교육․보육 산출을 균등하게 하

는 것을 균등의 기준으로 채택한다(Hayes, 1997 : 23). 균등성은 장애영유아의 교육․보

육재정이 국가 전체 지역에 통일되면서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요구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재정의 효율성은 재정 집행에서 확보되어야 할 가치이다. 재정은 효율적으로 집행되

어야 한다. 투입된 경비에 상응한 효과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보다 수업활동

에 보다 많은 경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재정의 지출에서 절약이나 생산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책무성은 재정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재정

투입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되며, 건전한 재정 관리와 경비-효과성의 기초를 형

성한다(Hayes, 1997 : 67).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하면서 경비-효과적인 선택을 하면, 청중

에게 재정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Ⅲ. 주요 외국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 

“영유아 교육․보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련된 대답은 두 가지로 구분된

다. 하나는 스웨덴과 같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나 캐

나다와 같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다. 전자는 국가관리지향이고, 후자는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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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향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전통적으로 후자를 지향하여왔기 때문에 미국과 케나

다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를 분석한다. 선진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기보

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의 설정에 참고를 하기 위함이다.

1. 미국

미국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은 연방, 주, 지역학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1) 연방

미국의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현행 제도는 2004년 12월 4일에

개정되어 2006년 10일 13일부터 시행된 Public Law 108-446 즉, 장애아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 IDEA)에 근거하고 있다. 장

애영유아 보육재정은 복지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가 주관하며, 주로 Head

Start Act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다.

(1)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IDEA는 장애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애영아와

가족을 위한 조기중재체제를 제공하며, 장애영유아 교육의 실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효

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01조). IDEA는 4개장(A～D)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3～5세 장애유아의 교육재정지원은 Part B(611～619조)에 근거하고, 0～2세 장애영

아의 교육재정지원은 Part C(631～644조)에 근거한다.

연방재정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의 초과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관

련 규정을 주가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배정되는 교부금을 감소시킨다

(Manasevit, et. al., 1997 : 65). 연방 교육부는 1975년 이후,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초과

경비 지원을 40%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① 3～5세 장애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IDEA Part B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장애유아(3～5세) 교육재정은 연방에서 주에 제공

하는 교부금이며, 3～5세 장애유아들 중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에게 무

상의 적절한 공교육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619조⒜(1)).

주정부가 본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연방이 요구하는 조건인 장애유아 교육정책

으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장애영유아 발견’, ‘개별화교육프

로그램’, ‘최소제한적환경조치’ 등 25가지 정책1)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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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재정의 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 중 1997년도에 배정된 금액만큼을 주

별로 기본재정으로 배정하고, 잔액 중 85%는 주별 3～5세 인구의 비율에 근거하여 배정

하고, 나머지 15%는 주별 빈곤지역 3～5세 인구의 비율에 근거하여 배정한다. 주정부가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과년도에 배정된 재정과 여기에 전체 예산의 증액비율 +

1.5%를 곱한 금액의 합이다(619조⒞(2)). 주에 배정되는 재정의 양은 과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을 반드시 초과한다.

지역학구가 주 정부로부터 본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주의 정책과 일관

성을 유지하고, 지원받은 재정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초과경비로 활용하며, 장애

유아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것 등이다(613조). 지역 학구에

재정을 배정하는 방법은 당해 연도 예산 중 1997년도에 배정받은 금액을 기본재정으로

교부하고, 잔액의 85%는 지역학구의 초․중등학교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나머지 15%는 지역학구의 빈곤지역 거주 초․중등학교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619조⒢(1)).

주 정부 자체의 경비는 교부금 총액의 20%이하로 하며, 그 경비는 장애유아에 대한

지원서비스, 직접서비스, 주 활동, 조기중재서비스, 장애유아 사례 가족관리 경비 등으로

활용된다(619조⒠). 연도별 교부금 총액은 1998년 380백만, 1999년 374백만, 2000년에

390백만$이다(Fisher, 2000 : 102～104).

② 0～2세 장애영아 교육재정지원제도

IDEA Part C는 장애영아(0～2세)와 그 가족에게 조기중재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한다(631조(b)(1)). 장애 영아의 개념은 발달지체를 가진 자, 발달지체를 가질 가능성

이 높은 자로서 조기중재서비스가 요구되는 자, 위험에 처한 자(조기중재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으면 장애위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632조(5)). 조기중재서비스는 개별가족서비스

계획팀에 의하여 정의된 개별가족서비스계획에 일치하게 개별 장애영아의 발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정부가 연방의 본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영아 교육정책으로 최소한 ‘발

달지체에 대한 엄정한 정의’, ‘적절한 조기중재서비스체제’, ‘장애영아 평가체제’, ‘장애영

아발견체제’, ‘종합적 인사개발체제’, ‘자연적 환경에서 적절한 조기중재가능성’, ‘개별화가

족서비스계획의 기초’ 등을 갖추어야 한다(635조).

주에 대한 재정의 배정방법은 주별로 영아의 수에 근거하여 비율로 배정하며, 최소한

1) 기타 20개는 다음과 같다. 1) 절차상 안전, 2) 평가, 3) 신뢰, 4) 전환(걸음마아 에서 유아학교), 5) 사립학교 아

동, 6) 장학책임, 7) 서비스보장의무, 8) 지역학구 관련 절차요건, 9) 인사자격, 10) 성취목적과 지표, 11) 사정참여, 12)

주, 지역, 기타 연방재정에 보충, 13) 주 재정지원 관리, 14) 공공 참여, 15) 구성의 규정, 16) 주자문위원회, 17) 탈락

과 퇴학율, 18) 수업자료에 접근, 19) 과도한 확인과 불균형, 20) 위임의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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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을 교부받는다(643조). 연도별 교부금 총액은 1998년에 373백만$, 1999년에

418백만$, 2000년에 441백만$이다(Fisher, 2000 : 102～104)

(2)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의 법에는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재활복지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해드스타드법(the

Head Start Act)이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은 주로 Head Start Act에 근거하

여 Head Start Program(3～5세) 및 Early Head Start Program(임신모, 만0～2세)에 지

원하고 있다.

해드스타드법은 1965년에 발족되었으며, 현재는 1998년 10월 27일 P. L. 105-285으로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9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해드스

타드법은 23개조(635～6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유아와 가족의 요구에

근거하여 건강, 교육, 영양, 사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발달과 인지발달을 개선

하여 학교 준비도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636조). 그리고 본 교부금의 13%를 장애영

유아, 인디언 영유아, 이주민 영유아 등에 활용한다(640조(a)(2)). 2가지 Head Start

Program 각각 정원의 10%를 장애영유아로 충원한다.

보육재정의 배정방법은 연방정부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총액에서 1998년에 주별로 배

정받은 금액을 기본재정으로 교부받고, 잔액은 주내 빈곤가정 영유아(5세 미만) 수에 비

례하여 배정받는다. 배정받은 재정은 주의 해드스타트 프로그램 경비의 80% 미만이다.

나머지는 주가 부담한다(640조).

보육 대상 중 3～5세 장애유아는 IDEA 602(3)조(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요구하는

발달지체 경험 자)의 개념 정의에 준하며, 3세 미만은 IDEA 632(5)조(발달지체 경험자

및 발달지체의 위험을 가지면서 조기중재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의 정의에 준한다(637

조). 장애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

원한다(640조(d)(8)). 미국 전 지역에 교부금의 균등한 분배를 지향한다. 총 예산의 5～

10%정도를 기술과 훈련 지원에 활용하고(645조), 경비의 5%이하를 행정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의 제정과 연방의 재정은 2002년도의 경우 연간 총 230억$ 정도가 지원되었

다(Horn, 2003 : 2). 개별 Head Start Program 경영자는 연방에서 설정한 해드스타드

성취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2)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는 장애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

에서 운영하는 “The Fifteen Area Education Agencies(AEAS)”는 장애영유아 교육재정

에 관련된 연방 법과 주 법의 규정을 실천하면서, 6세 미만 장애영유아들에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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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위한 연방 교부금과 주 재정을 관리하면서 지원한다.

주는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종합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주들 중 0세부터 유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첫 주이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은

연방, 주, 지역학구의 재정으로 지원된다. 0～2세 장애영아의 교육경비는 주로 연방재정

에 의존한다. 연방재정은 주로 지원서비스에 활용되며, 장애영아와 그 가족을 위하여 일

하는 가정수업교사를 지원한다. 주와 지역의 장애유아 교육재정은 유아교육기관 장애유

아의 교육경비에만 활용된다.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특수교육가중공식을 통하여 제공된다. 경증 및 중간

정도 장애영유아들 중에 전일제는 가중치가 2.35이고 정시제는 1.68이며, 중증장애영유

아들 중에 전일제는 가중치가 3.74이고 정시제는 2.37로 한다(Edmiaston, et. al., 1997 :

7). 가중치를 통하여 배정된 수업재정은 그 용도가 기관운영, 수업료, 수송경비, 기타 특

수교육경비로 활용된다.

개별 장애영유아 단위로 배정된 재정(2.35인 경우)은 학구가 학급운영, 정규수송 및

행정과 같은 데 1.0을 활용하고, 그 외 가중치 1.35를 특수교육의 제공에 초과경비로 지

출한다. 2.35가중치는 1.0은 기본재정이고, 1.35는 특수교육재정이다. 주와 지역재정이 개

별 기준으로 배정되더라도 이들 재정은 지역학구가 운영하는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위하

여 사용되도록 공동화된다. 지역학구의 특수교육재정은 특수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되지

못하면, 주에 반납된다. 특수교육재정이 부족한 경우, 예산검토위원회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Edmiaston, et. al., 1997 : 7).

일반영유아들과 통합된 상황에서 경비는 개별가족서비스계획(0～2세)이나 개별교육계

획(3～5세)에 확인된 것에 근거하여 지출된다. 통합교육의 기회는 기존의 재정기제를 통

하여 재정이 지원된다. 그러나 분리된 회계절차와 기관간의 동의를 요구한다. 사립 유아

교육기관이 국가의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통합교육을 위하여 본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통합교육 상황에서 일반영유아는 요금을 징수하고, 일반영유아 수송에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을 지출할 수 없으며, 추가 보조원의 인건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유아교육기관은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경비가 너무 비싼 경우, 자체적인 부담을 감내

할 필요가 없고, 주에 지원을 요청한다.

3) 버먼트주

버먼트주는 정애영유아 교육재정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교부금으로 지원한다(Vermont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 7～8).

첫째, 통합교육포괄교부금(Mainstream Block Grants) : 통합교육 경비의 일부분을 지

역 학구에 제공한다. 재정의 배정방법은 각 지역학구의 전체 학생 수(3～21세)에 근거하

고, 주의 부담은 주 평균 교원급료의 6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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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별서비스배상교부금(Extraordinary Services Reimbursement) : 주는 각 지역

학구의 특별서비스경비의 90%를 부담한다. 특별서비스는 기본재정(일반 영유아 평균 교

육재정)의 3배를 초과하는 장애영유아 당 경비로 정의된다. 지역학구의 비정상적으로 높

은 사례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소규모 지역 학구에서 연간 10만$가

소요되는 장애영유아가 있는 경우, 지역 학구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주가 지원한다.

셋째, 강력서비스교부금(Intensive Services Reimbursement) : 연방재정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경비를 배상하며, 주 포괄교부금과 지역의 대응자금으로 구성되

는 특별 경비이다. 재정은 각 지역 학구에 비율에 근거하여 배상된다. 지역 학구에 대한

배상은 각 지역학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한다. 주의 공동부담이 주 전체적으로 50%정도이

다.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은 개별 영유아를 따라가며, 영유아교육에 책임을 가진 지역 학

구에 지불된다. 개별 장애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도 영유아가 조치되는 곳에 관계없이

동일수준의 재정이 지원된다. 조기중재를 통하여, 고가의 특수교육 요구를 감소시켰고,

학교교육의 실패 위험이 높은 영유아의 조기 확인과 중재를 권장하며, 장애영유아의 서

비스를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적절하면서 그 동료들이 살고 있는 가정의 인근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한다(Odden, 1998 : 23).

2. 케나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에서 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Friendly, & Turiano, 2002 : 13). 연방의 지역 건강, 교육,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재정은 포괄교부금(The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으로 지역에 교부된다. 캐

나다 영유아 교육․보육은 지방정부의 관활이다. 대개 유치원은 공교육체제의 일부이며,

5세에 등록한다. 일부지역은 4세 유아도 등록을 허용한다. 일부 주는 출석을 의무로 요

구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일부 주의 사례를 분석한다.

1) 엘버타주

장애영유아를 위한 주의 재정 지원은 교육재정지원프로그램 및 수송경비지원프로그램

으로 구분된다.

①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의 지원은 일반영유아의 기본교육 재정지원,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영유아 재정지원, 중증장애영유아 재정지원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을 위한 최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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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중증 장애는 2.5세,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는 3.5세, 일반유아는 4.5세, 발달상 미성

숙 아동은 5.5세부터이다(Alberta Learning, Alberta Education Branch, 2002 : 7～9).

첫째, 기본교육재정은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되고, 2002/2003학년도의 경우 영유아당

2,184$이 지급되었다.

둘째,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유아의 교육재정은 3.5～6세 장애유아에게 기본수업재정

에 추가하여 지원된다. 2002/2003학년도의 경우, 장애유아 당 2,070$가 추가로 지원되었

다.

셋째, 중증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재정지원은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Program Unit

Funding)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2.5～6세 중증장애영유아에게 개인별로 최대 3년간 지원

한다. 본 교부금은 모든 등록된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기본교육재정에 추가로 중증장애

영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교육프로그램에 제공된다. 프로그램단위재정교

부금의 지원은 학년 초에 신청한다.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은 경도 및 중간정도 장애영유아는 교부받을 자격이 없다. 중

증인지장애, 중증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중증 중복장애, 중증신체장애나 외과장애, 농,

맹, 중증의사소통장애 영유아에게 지원된다. 추가적인 경비지원이 없이 일반영유아집단

에서 교육․보육할 수 있는 중증장애영유아는 본 교부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 일반

영유아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특수한 지원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영유아

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의 평균 경비지원은 영유아 당 14,000$ 이하이다. 영유아프로

그램별로 등록된 영유아의 수에 따른 재정 지원액은 2002/2003학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

다. 1명 : 20,864$, 2명 : 26,039$, 3명 : 31,214$, 4명 : 36,389$, 5명 : 41,564$, 6명 :

46,739$가 지원되었으며, 추가 1명 당 5,175$가 추가로 지원되었다. 재정지원의 상한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계산된다. 800시간미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시간 수에 비례하

여 지원된다. 500시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500/800을 곱한다.

교사의 인건비는 기본재정에서 지출되고,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수송비, 자본경비, 최대 800시간수업, 가정방문 36회 경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에 등록된 영유아들 중 70% 이상이 중증 장애영유아일 경우, 본 교부금에서 모

든 프로그램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학년도 말에 경영자는 본 교부금의 결산을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장애영유아 수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수송재정은 다음 3가지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Alberta Learning,

Alberta Education Branch, 2002 : 15～40).

첫째, 일반수송재정교부금(Transportation-Regular Funding) :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2.4㎞ 이상 거주자, 장애아로서 일반 수송수단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현장여행이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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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활동상 수송경비를 지원한다. 기관의 버스, 대중교통, 부모에 의하여 수송될 수

있는 경우, 영유아 당 423$가 지급된다.

둘째, 수송특별요구재정교부금(Transportation-Special Needs Funding) : 장애영유아

(경증, 중간증, 중증 장애)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나 나이(2.5～4.5세)로 특별한 수송수단

이 요구될 경우 제공된다. 장애나 연령에 기인하여 일반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특

수한 수송을 요구할 경우에 지원되며, 2002/2003학년도의 경우, 영유아 수송 1회 당

11.40$를 제공하였다.

셋째, 가정단위프로그램수송교부금 : 중증 장애영유아의 경우 연 36회 이하, 다른 영

유아서비스프로그램의 경우 22회 이하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정수송에 관련하여, 수송교

부금은 교사, 영유아발달전문가, 교사보조자가 영유아서비스 가정단위프로그램에 등록된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지급된다. 2002/2003학년도의 경우, 가정단위프로그램수

송교부금은 최대 36회 방문에 회당 11.40$가 지급되었다. 본 교부금을 초과하는 수송경

비는 프로그램단위재정교부금에서 담당한다. 현장 여행과 기타 수송의 경우, 프로그램단

위재정교부금에서 수송경비의 일부분으로 변제된다.

2) 퀘백주

장애영유아의 50%정도가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다. 이외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조치된다. 2001/2002학년도의 경우, 장애영유아 1,552명 중 778명이 유치원 일반학급에

입급하였다. 특수요구 영유아의 통합교육에는 추가 예산이 제공된다.

장애유아별 재정지원은 2001/2002학년도의 경우, 유치원 5세 일반유아 1인당 평균

1,694$가 지원되었고, 장애유아는 1인당 3,300$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2,000$의 1회 교부

금과 정상적 운영경비 교부금으로 최대 유아 당 일일 21$가 추가로 지원된다(Friendly,

& Turiano, 2002 : 64).

기관운영비 지원교부금은 인허된 연간 공간, 연간 점유 공간, 연간 점유율을 반영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월단위로 제공된다. 2001/2002학년도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유형별 재정

의 지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영유아보호센터에 대한 기본재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경비는 실제 경비나

첫 30개 공간에 36,000$, 다음 30개 공간의 각각에 1,200$, 60개 이상 공간 당 1,000$를

추가한 금액을 지원되었다. 초과경비는 첫 60개 공간의 각각에 1,850$, 추가 공간 당 각

각에 850$이며, 최소 51,000$가 지원되었다. 영유아 교육․보육 경비는 17개월 이하 영

아 당 일일 46.15$, 18～59개월 영유아 당 일일 29.95$가 지원되었다.

둘째, 가족영유아보호시설에 기본재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경비는 실제 경비 혹은

첫 50개 공간 각각에 250$, 추가 공간 당 140$을 추가한 금액이 지원되었다. 초과경비는

첫 50개 공간의 각각에 1,450$, 다음 100개 교실의 각각에 860$, 150개 추가 교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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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를 합하여 지원되었다. 영유아 교육․보육 경비는 59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일일 최

대 25.40$, 17개월 이하 영아에게 일일 9.00$가 추가 지원되었다.

장애유아 통합교육․보육을 위한 교부금(Allowances for the Integration of a Child

with a Disability)은 59개월 이하 장애영유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최대

9명에게, 인허된 학급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거나 가정영유아보호 제공자 당 1명의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었다. 장애영유아 당 2,200$가 지원되고, 장애영유아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설비나 개선을 위하여 기본재정 1,800$에 추가로 근무한 일일

당 25$가 지원되었다(Friendly, & Turiano, 2002 : 76).

Ⅳ.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실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유아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영

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관련된다.

1)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교육재정지원제도는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

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제2조),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

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

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24조).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

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유치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6조).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

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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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본 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외에 학부모

가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본 법 시행령 제5조②항).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본 법 시행규칙 제7조). 각급 학교의 장은 특

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3조➁항).

“장애인복지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

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18조)고 규정한다.

2)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지원제도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지원은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

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영유아보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제28조②항). 그리고 여

성가족부령이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는 보

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제29조). 만5세 유아는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본 법 시행령 제

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

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본 법 시행규칙 제35조).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보건 상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

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①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영유아보육사업지원은 서울은 국고를 20%,

지방은 국고를 50%를 지원한다(제4조, 별표1).

2006년도 현재 장애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영유아를 대

상으로 하며, 2005년도 보육예산이 600,091백만원에서 2006년에 791,008백만원으로

31.8% 증액되었다. 장애영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을 2005년에 월15만원에서 2006

년에 월 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보육료 지원 단가도 2005년 299천원에서 2006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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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전담시설 350천원으로 17% 인상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 15～16). 장애영유아전

담시설 신축비 지원은 2005년에 지원 단가 2,392천원/평 및 지원기준 40％에서 2006년에

는 지원 단가 3,610천원/평 및 지원기준 50%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 26).

2. 문제점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장

애영유아 교육․보육의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상태(학문적 원리 및 이론)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이 장애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지 못

하고, 기관별․연령별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정지원이 장애유아의 개별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장애유아의 교육․보육재정은 개별 장애유아의 교육․보육 요구에 근거하여 배정되어

야 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장애유아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유아가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06 : 186)면서,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350천원)의 50%(175천원)

를 지방정부에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06, 174). 지방정부는 장애유아 개인의 개별교육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배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유아에게 기관별․연령별로 정액을 지원

하고 있다. 보육재정은 2005년에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80% 지원에서 2006년에 장애전담

교사인건비 80%(민간시설은 100만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는 장애아 1인당 249천원을

정액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06, 23).

장애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유아가 소속된 유치원 원장이 수립

하고, 교육재정은 기관별․연령별로 장애유아 당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장애

유아의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은 장애유아 1인당 월 90천원(연 1,080천원)을 정액 지원

하고, 사립은 장애유아 1인당 월 311천원이 정액 지원된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4).

장애영유아의 장애정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 특히, 연간 많은 교육․보육경비가 요구

되는 중증 장애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이 없다. 미국의 경우, 고가의 교육비가 요

구되는 중증 장애영유아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고가 경비지원의 기준은 Maryland주는 영유아 당 일반영유아 평균경비의

3배를 초과하는 경비, New York주는 영유아 당 평균경비의 4배나 1만$를 초과하는 경

비, Missouri주는 영유아 당 평균경비의 5배 초과경비, Utah주는 15,000$ 초과경비,

New Jersey주는 4만$ 초과경비, Vermont주는 5만$ 초과경비, Washington주는 15,000$

초과경비를 주에서 지역 학구에 배상한다(Miller, 1999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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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06년 현재 만0세는 350천원, 만1세는 308천원, 만2세

는 254천원, 3～4세는 158천원이다. 민간시설의 기본보조금 지원은 만0세는 249천원, 만

1세는 104천원, 만2세는 69천원이다. 만5세아 무상보육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계층(도시

지역 : 90%, 농촌지역 : 100%) 유아에게 보육료 158천원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 2006,

21). 장애영유아 보육경비는 만0세는 350천원, 만1세는 308천원, 만2세는 254천원, 3～4

세는 158천원이 지원되어(여성가족부, 2006 : 192), 저소득계층 일반영유아나 장애영유아

의 보육경비 지원은 동일하다.

문제점 2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이 무상이지만, 수업경비 무상에 치중하면서 관

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경시되고 있다.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은 장애영유아 개인의 요구에 근거하

여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IDEA 602조(9). 그런데 장애영유

아 교육․보육재정이 교육활동에 치중하고, 관련서비스 경비의 지원을 경시한다.

‘관련서비스’는 장애영유아가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효

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요구되는 수송, 언어치료, 청각서비스, 해석서비

스, 심리서비스, 신체치료, 레크리에이션, 사회사업서비스, 간호서비스, 상담서비스, 오리

엔테이션, 이동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개념적으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한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의미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①항).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

켜주는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현 등

의 교육훈련을 의미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⑦항).

장애유아교육의 개념은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

회적응 교육(유아교육법제15조①항)”을 의미하며, 장애영유아보육의 개념은 등록된 영유

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영유아보육법제28조②항)”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

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범위가 수업활동 및 치료교육에 한정되고, 이외에 필수적

으로 제공되어야 할 관련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

실제 유치원의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방법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한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4).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 보육

비가 저소득계층의 유아교육․보육비 지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학구차원에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출이 평균적으로 수업활동에

60%, 관련서비스에 40% 정도가 된다(Hadderman, 2001 : 30).

문제점 3 : 영아(0～2세)의 교육재정 및 조기중재를 위한 개별가족서비스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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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원이 부족하다. 

현재 유치원은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육시설은 0세～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영아도 교육적 조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도상 0～2세 장애영아

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대책과 그에 대한 특수교육재정의 지원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예방과 조기중재에 근거한 모델 대신에 영아가 실

패하기를 기다리는 모형을 사용한다. 인간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요구되는 특수교

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이다.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영

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치료적 접근보다 예방적 접근이 장애영아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

에 근거한다. 예방적 접근은 가족에게도 직접적으로나 장기적 결과에서 더 유익하다

(Shonkoff, & Meises, 2000 : 69). 부모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능력

을 개선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그리고 재정지원

도 거의 없다.

문제점 4.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중재를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 지원은 장애를 가진 자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경향이 있

다.

장애영유아 보육재정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

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유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유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

다. 첫째,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장애유아, 둘째,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4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

원한다. 다만, 이 경우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셋째, 장애진단서는 단순한

의사소견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장애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다. 장애진단서는

1년 마다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06 : 173). 선정기준은 보호자

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유아 교육재정의 지원도 대상자의 선정을 복지카드(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동사

무소 발행 장애인 증명서 중 택 1)에 의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장애유아 및

만 6세 취학 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

애유아이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1), 지원의 목적은 장애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성장 발달 촉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장애위험 유아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포함하

여 선정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에 우선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

2). 그러나 장애 위험 유아의 선발과정에서 판정과 확인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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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이지만 특수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자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원

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일반영유아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자에게는 예방차원에서 조기중재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원이 요구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과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

개념적으로 장애유아는 유아교육에서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를 가진 자”(유아

교육법 제15조제①항)로 정의하며, 영유아보육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영유아

보육법 제28조①항2)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대상은 장애영유아들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2항). 따라

서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은 제도적으로 장애가 야기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방

치할 경우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자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점 5 :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재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을 일반유아 교육재정에 비교한 적정성은 학자에 따라 다

를 수 있고, 일반화된 표준 교육․보육비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영유아의 균등한

보육기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경비는 일반학교 교육경비의 2～5배정도 소요된다(Ascher, 1993 : 3). 장

애유아의 교육재정의 경우, 일반유아 교육재정의 평균 교육경비에 특별경비 130% 제공

을 요구한다(Odden, 1999 : 43).

<표 1> 보육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여성가족부, 2006 : 192)

   구분 지정주체
인건비지원

(교사1인)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보육료지원

(유아별)장

애유아

1. 장애아 전담지정시설 : 장애아를 18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인건비 지원(기존지정시설) 시도지사 60% 350천원

.민간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시군구청장 249천원 350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시설 :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는 시설

.인건비지원 : 배정물량 범위

(정부지원시설․민간시설중 지원)
시군구청장 80%, 100만원 350천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중 미지원 시설)
시군구청장 249천원 350천원

3. 일반보육시설 : 장애아 전담․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외의 보육시설

정부지원 시설

.0세(1대 3기준)

.1세(1대 5기준)

.2세(1대 7기준)

.유아반

80%

80%

80%

30%

350천원

308천원

254천원

158천원

민간보육 시설

.0세(1대 3기준)

.1세(1대 5기준)

.2세(1대 7기준)

.유아반

249천원

104천원

69천원

350천원

308천원

254천원

1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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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장애영유아보육도 장애유아의 개별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

다. 장애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더라도 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3～4세(유아반) 장애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은 보육시설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월 158천원을 정액 지원하고, 유치원에서는 월

311천원을 정액 지원한다. 장애유아에 지원되는 보육재정 158천원은 저소득계층 일반유

아에게 지원되는 보육재정 158천원과 동일하다. 장애유아의 보육비는 유치원 교육비에

비하여 너무 적은 액수이다.

만5세 일반유아의 무상교육비 지원은 사립은 월 158천원 이내(급식비 지원 가능),

국․공립은 월 53천원 이내 지원한다. 유치원 장애유아의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은 장

애유아 1인당 월 90천원(연 108만원) 정액 지원하고, 사립은 장애유아 1인당 월 311천원

을 정액 지원한다(경상북도포항교육청, 2006. 2. : 3～4).

Ⅴ.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의 개선된 장애유아 교육․보육제도를 가정하면서 설정하였

다. 그리고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궁극적인 개선방향은 모든 장애영유아

의 교육․보육 요구를 100% 충족시키는 것이다.

개선방향 1. 장애유아(3～5세) 교육․보육재정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한

다.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은 모든 장애유아들에게 균등성이 아니라 적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정된 유아 당 경비를 지원하기보다 장애유아별로 실제 경비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개별 장애유아의 구체적 산출에 초점을 둔 개별화교육계획을 고려하

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영유아 당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시․군․구 교육청이 장애유아에게 교육재정을 지원할 때

에는 장애유아별로 개별화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현재와 같이 장애 교육기관 및

연령에 근거하기보다 장애유아의 장애상태에 따른 요구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장애유아근거재정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장애유아 교육재정의 배정단위는 개별 장애유아이기 때문에, 장애유아 교육재정을 장

애유아별 교육목적 및 교육방법, 관련서비스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중증 장애유아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의 운영에 소요되는 과다한 경비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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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마

련하여야 한다. 중증의 장애유아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차원에서 지역 학구를 특별히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개선방향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재정은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장애영유아 무상의 공 교육․보육의 개념을 특수한 수업과 치료교육 이외에 관련서비

스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정의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별 개

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서비스분야 전문가도 참여하여 장애영유아별로 요구되

는 관련서비스에 대한 처방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영유아의 현재 상태, 연간목적, 목적성취방법, 요구되는 특수교

육 및 관련서비스, 보충적 보조와 서비스 등을 진술한다. 교육경비는 유아교육․보육기

관에 교육․보육재정으로 지원하고, 관련서비스의 지원 경비는 당해 시․군․구 교육청

에서 사레별로 지원하도록 한다.

개선방향 3. 장애영아(0～2세) 교육재정 및 개별가족서비스재정을 확충한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의 대상을 현재 장애유아(3～5세)에서 장애영유아(0세～취학 전)

로 확대한다. 즉,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현재 3세 미만 장애 영아에게는 특수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

에서도 “특수교육지원 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

나 장애가능성이 높은 영아에 대해 연 4회 선별검사 무상으로 실시하며, 영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정비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그러나 영아에

대한 특수교육대책은 교육시설 이외에 가정방문을 통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도 제공

할 수 있도록 재정의 확충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영아별로 “개별가족서비스계획”(가칭)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하

도록 한다. 장애영아의 부모교육을 비롯한 가족지원은 장애영아의 교육․보육 상 필수

적인 요소이다. 가족 지원은 그들이 건강한 보호, 조기보호와 교육, 가족지원, 지역사회

형성과 발달을 밀접히 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에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교육청차

원에서 가족지원체제는 단절된 서비스들을 종합적서비스체계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장애영아 가정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들을 종합적인 체계로 제공하도

록 한다.

3～5세 장애유아는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재정이 지원되지만, 장애영아는 개별

가족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개별가족서비

스계획은 가족훈련․상담․가정방문, 특수수업, 특수언어치료, 직업치료, 심리서비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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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평가적 목적의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사회사업, 시각서비스, 지원적기술장치, 수

송과 관련 경비, 가능한 한 자연적 환경에 조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학문 팀에 의

하여 개발되고, 6～12개월마다 재검토하도록 한다.

개선방향 4.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을‘장애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장애가 야기될 때까지 기다려 치료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애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

하는 접근모형을 강조해야 한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중재를 하지 않고, 장애가

야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방치하면 장애가 야기될 수 있

는 영유아를 조기에 확인하여 중재하도록 한다. 장애를 예방하여 긍정적 결과를 촉진하

는 데 재정을 투자하여 야기된 장애를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및 복지의 높은 경비

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의 지원을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와 방치할 경우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예방 전략은 빠를수록 더 좋다. 따

라서 임신에서 5세까지로 하되, 우선순위는 2세 이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기간의

발달과 학습은 매우 빠르며, 그 결과는 이후 학습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 시기의 발달은

건강과 영양에 밀접히 관련된다.

미국의 경우, IDEA에 근거하여 장애의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

하여 재정을 지원한다. 유치원～12학년 학생들 중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는 필요 없지

만, 일반학급에서 학업의 성공을 위하여 행동적․학업적 지원이 요구되는 자들에게 주

별로 교부받은 IDEA교부금의 15%미만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IDEA 613조

(f)).

개선방향 5. 장애영유아 보육경비를 현실화한다. 

장애영유아는 조치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는 장애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조치되더라도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3～4세 유아반 장애유아의 보육재정은 저소득계층 유아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

는 데, 이를 유치원 장애유아 교육재정 수준으로 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유

아의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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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 말

본 연구는 현재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를 근거로 문제점을 규명하였지만, 장애영

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장애유아 교육권․보육권을 충분히 보호하

면서 발전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제도를 전제로 하여 마련하였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육을 제공 받는 장애영유아의 비율은 전체 장애영유아

의 64.3%정도이다(연합뉴스, 2006). 장애영유아들의 교육․보육서비스 수혜를 확대하면

서 모든 장애영유아가 무상의 적절한 교육․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재정의 적정성 및 균

등성의 증대, 조치 중립, 특수교육의 실제 경비에 근거한 재정이 지원되고,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규정은 국가 전반에 통일되어야 하고, 태어난 지역의 부와 관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재정은 예방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조기에 예방적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강력하고 경비가 더 비싼 치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켜

야 한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데에서 가

족과 영유아가 문제를 예방하도록 돕는 긍정적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

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개별 장애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가

족서비스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영유아에게

는 교육, 보호, 건강과 복지, 가족 지원의 통합된 접근이 요망된다. 모든 가족과 영유아

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의 차이

와 영유아의 연령, 발달단계, 특수요구의 차이에서 가족의 요구에 반응하는 조정된 정책

과 프로그램의 종합적 정비가 요구된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는 가족이

부담하는 경비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정책이 장애영유아의 최소제한적환경조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기관

에 따라 장애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에 차이가 있다. 재정은 장애영유아의 잘못된 확인

에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조치에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영유아

에게는 무조건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수한 교육․보육이 요구되는 자에

게 개별교육프로그램이나 개별가족서비스계획에 근거하여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향으로 교육․보육 기회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의 현실화 및 합리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

서만 문제점을 다룬 제한이 있다. 장애유아 교육․보육재정이 증대하면서 재정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재정의 활용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

정의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무성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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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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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For achieve this purposes, this study analyzes the theories and the research results

which are related the education and care principles,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principle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in the primary foreign

nations which are America and Canada a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presents five problems of the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Those problems are as

follows : First, the related services funds for those are lack. Second, the linkage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with finance support system is shortages. Third, the

finance support systems does not meets their unique needs. Fourth, the same mounts

money are provided same institution and ages. Fifth, the fund does not provided of

risk infants and early childhoo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five improvement directions of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For

improvement directions of education and care finance systems, First, the funds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should be based on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Second, the education and care funds must be provided for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Third, the care expenses for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ctualized. Fourth, the funds for infants

education and individualized families suppor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fth, the

funds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ovided risk infants

and early childhood. 1)

Key words: Infants and early childhoodwith disabilities, Infants and early childhoodwith disabilities education and car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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